
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3. 7. 3.>

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1.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
여야 하는 시설물

  가. 「주차장법」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
  나. 「주차장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
2.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

여야 하는 시설물: 「주차장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
노외주차장

3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
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

  가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
  나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
  다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(다만,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

은 제외한다)
4.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

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: 「주택법」 
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

5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
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

  가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
시설업(遊園施設業)의 시설물

  나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(다만,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
제외한다)

  다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
  라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
  마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 및 제11호의 시설물(다만, 공동주택 중 

기숙사는 제외한다)

비고: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
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
